
정 정 신 고 (보고)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4년 1월 17일

3. 정정사유

- 집합투자업자 분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변경

4. 정정사항

항 목 정정전 정정후

제1조(신탁계약의 목

적)

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

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

다)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

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

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

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

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

(이하생략)

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

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

다)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

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

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

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

셋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

(이하 현행과 같음)

부 칙

(신 설)

부 칙

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7월

29일부터 시행한다.


